
가점제 점수 산정

1600-069959㎡ㆍ84㎡ㆍ103㎡  총 454세대

■  무주택자 여부
·  무주택자 판단기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(분양권 등 포함) 
    ❶  청약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  ❷  세대분리 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
·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(참고)

비세대원 세대원 비세대원

■  무주택자 기간 산정
· 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: 청약자의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‘만’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
    ❶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
    ❷  청약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,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

과거 주택 여부 30세 이전 혼인 여부 무주택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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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공고일

■  부양가족수 산정
·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. (본인은 제외)
    ❶  배우자(세대분리 배우자 포함)
    ❷ 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,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          ※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
           ※  피부양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제6호(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)가 적용되지 않아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됨
    ❸  직계비속(자녀 ·손자녀)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,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
          -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

청약 가점제는?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를 
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

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

무주택 기간 

만 30세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

무주택 기간 

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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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30세무주택자 된 날 입주자모집공고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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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30세혼인신고일무주택자 된날 입주자모집공고일

무주택 기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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